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｢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기준｣ 개정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     행 개     정 비 고
<신 설> 부 칙 (2024. 12. 27.)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

한다.

- 부칙 신설

<별표1>
지원대상업체 지원부문 및 선정기준

지원대상
코드 지원대상 지원

부문 선정기준1)2)

A16
경기부진 및 
경기민감업종 

영위기업
특별

-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자체 선정한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
고 있는 기업

  o 음식·숙박업(55∼56). 단, 주점업(5621)은 제외
  o 도소매업(45∼47), 여행업(752), 운수업(49, 51∼52) 단, 52915 

주차장 운영업은 제외
  o 여가업(90∼91). 단,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(9112), 사행시설 

관리 및 운영업(9124), 무도장 운영업(91291)은 제외

<별표1>
지원대상업체 지원부문 및 선정기준

지원대상
코드 지원대상 지원

부문 선정기준1)2)

A16
경기부진 및 
경기민감업종 

영위기업
특별

-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자체 선정한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
고 있는 기업

  o 음식·숙박업(55∼56). 단, 주점업(5621)은 제외
  o 도소매업(45∼47), 여행업(752), 운수업(49, 51∼52) 단, 47811 

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, 52915 주차장 운영업은 제외
  o 여가업(90∼91). 단,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(9112), 사행시설 

관리 및 운영업(9124), 무도장 운영업(91291)은 제외

- 지원대상 제외업종 추가

<별표2>
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제외업종1)

업종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KSIC, 제10차)

<신 설> <신 설>

⁝
<생 략>
⁝

⁝
<생 략>
⁝

전문 서비스업
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
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

<신 설>
⁝

<생 략>
⁝

⁝
<생 략>
⁝

   주: 1) 업체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
기준으로 함

<별표2>
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제외업종1)

업종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KSIC, 제10차)

전문 소매업  47811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

⁝
<생 략>

⁝

⁝
<생 략>

⁝

전문 서비스업
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
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
 731 수의업

⁝
<생 략>

⁝

⁝
<생 략>

⁝

   주: 1) 업체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
기준으로 함

- 지원대상 제외업종 추가


